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◇ 불법 연료 및 첨가제의 대량 유통에 따른 대기환경의 악화를 방지하기위

하여 “자동차연료 및 첨가제에 대한 사전검사 제도” 도입

 ◇ 국민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 “옥내급수관의 수질검사 

실시와 시설개량을 지원”하고 정수장 운영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

“정수시설운영관리사 제도" 도입

 ◇ 기업의 창업과 운영과정에서 제기되는 환경이슈에 대한 환경전문 상담

서비스를 제공하는 “환경컨설팅업 자율등록제”를 도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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